
- 1 -

ㆍ

ㅇ

ㅇ 

 「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신·구조문 대비표



- 2 -

ㆍ

ㆍ ㆍ

ㅇ

ㆍ ㆍ

ㅇ



- 3 -

ㅇ

ㆍ ㆍ ㅇ



- 4 -

ㅇ

ㆍ ㆍ

ㅇ



- 5 -

ㅇ

ㆍ ㆍ

ㅇ



- 6 -

ㅇ

ㆍ ㆍ

ㅇ



- 7 -

ㅇ

ㆍ ㆍ



- 8 -

ㆍ



- 9 -

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

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

구니 

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

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

식품

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

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

우

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

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

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

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

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

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 있는 경우

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등 가전제품

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

의류 등 섬유제품 가방 신발

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

비누 칫솔 비데오테잎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

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

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

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

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

구니 

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

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

식품

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

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

우

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

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

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

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

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

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 있는 경우

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등 가전제품

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

의류 등 섬유제품 가방 신발

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

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

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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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

경우

ㅇ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

ㅇ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

ㅇ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

ㅇ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

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

ㅇ 중국산 자동차 디스크브레이크를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

않고 제품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

ㅇ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

경우

ㅇ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

ㅇ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

ㅇ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

ㅇ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

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

ㅇ 삭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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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 분 조사의뢰

공산품 대외무역법 제 조의

적발금액 만원 이상

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

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

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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